
1. 1. 1. 1. 일반일반일반일반    정보정보정보정보    

 

□□□□    기본기본기본기본    품목품목품목품목    정보정보정보정보    

 

○ 영 명: Korean traditional liquor 

 

○ HS Code 

 

   - 과실주 

     (사과주) 2206-00-1010 

     (배술) 2206-00-1020 

     (기타과실발효주)  2206-00-1090 

 

   - 곡물발효주 

     (청주) 2206-00-2010 

     (약주) 2206-00-2020 

     (기타곡물발효주) 2206-00-2090 

 

   - 기타발효주 

     (과실, 곡물발효주 이외 기타) 2206-00-9090 

 

품 목 HS Code 영문명 

탁 주 2206002030 Takju 

약 주 2206002020 Yakju 

청 주 2206002010 Cheongju 



기타과실발효주 2208709000 Fermented beverage prepared from fruits 

인삼주 2208701000 Ginseng wine 

기타 주류 2208709000 Other Liqueurs 

 

 

 

    □□□□    전통주의전통주의전통주의전통주의    개념개념개념개념    

    

○ 통주라 함은 통상 주세법 시행령 “제9조 제2항 2호 다~라”에 규정한 「민속주」와 동 

시행령 “제9조 제2항 2호 나”에 규정한 「농민주」를 통칭하여 일컬음 

 

- 주세법 제22조 3항에 민속주와 농민주를 포함한 전통주 개념 명시 

 

○ 민속주 (주세법) 시행령 제9조  

 

- 전통문화 전수보전에 필요하여 문화재청장,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지정한 술  

 

- 전통식품명인 중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술 

 

○ 농민주 (주세법) 시행령 제9조 

 

- 농업인, 생산자단체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

 

○ 막걸리 

 



- 곡류와 국(곡류 외 전분, 당분 등이 포함된 원료 등)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로, 

덧을 여과하지 않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

 

<전통주 분류방식> 

구 분 분 류 주 종 

주세법 

분류 

주 정  

발효주류 탁주, 약주, 청주, 맥주, 과실주 

증류주류 증류식소주, 희석식소주, 위스키, 브랜디, 일반증류주, 리큐르주 

기타주류  

전통문화적 

분류 

발효주 

탁 주: 일반탁주(막걸리 등), 고급탁주(이화주 등) 
가향약주: 가향주(꽃잎, 과실껍질, 잎 등 부재료 사용) 

 - 약주(인삼, 오가피 등 생약재 사용) 
청 주 

증류주 
소주: 순곡소주, 가향소주, 약용소주 

혼성주(리큐르): 인삼주 등 침출주, 가향, 감미주, 합성주 등 

전통민속적 

분류 

양조곡주 

① 순곡주류  
< 거르는 방법에 따라 > 

 - 탁주: 일반탁주(밀누룩), 특별탁주(쌀누룩) 
 - 청주: 약주 

< 빚는 방법에 따라 > 
 - 일반주(단양주, 이양주, 삼양주, 사양주, 오양주), 이양주( ) 

② 혼양곡주류 

 - 약용곡주류: 곡물과 약재로 빚은 약용주 
 ·단양 약용주, 이양 약용주 

 - 가향곡주류 

증류주 

① 순곡증류주: 단양증류주, 이양증류주, 삼양증류주 
② 약용증류주 

 - 단양약용증류주: 소주에 약재를 넣은 약용증류주 

 - 이양약용증류주: 곡물과 약재를 넣은 약용증류주 

 

    

 



  <주종별 주세> 

구분 세율(%) 구분 세율(%) 구분 세율(%) 구분 세율(%) 

탁 주 5 증류식소주 72 맥 주 100 브랜디 72 

약 주 30 희석식소주 72 과실주 30 일반증류주 72 

청 주 30 위스키 72 리큐르 72 기타리큐르 72 

 

 

 □ 전통주 관련 제도 변천 

 

○ 농민주/민속주에 대한 별도의 제조면허제 도입(1993) 

 

○ 원료사용 및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완화(1998) 

 

 

- 탁주원료로 인삼, 대추, 잣 등 식물성 약재 첨가 허용    

 

- 탁주(3), 약주(13), 청주(14)의 알콜도수 제한규정 폐지 

  

○ 특정주류에 대한 판매 및 유통규제 완화(1998-2001) 

 

- 특정주류도매업자면허 신설로 슈퍼가맹점 등 직판허용 

 

- 제조업자가 실소비자에게 직접판매 허용 

 

- 1회 5(98), 20(03)병씩 우체국을 통한 우편판매 허용 



 

- 막걸리 지역 내 판매제한 폐지  

 

○ 농민주 및 민속주에 대한 자금지원 

 

- 1991년 이래 52개 업체에 136억원(보조 45억 포함) 지원 

 

- 그밖에 농식품부에 의한 연구개발 및 홍보, 판촉 지원 

 

○ 농민주 중 200㎘ 미만 과실주생산자 주세 50%경감(2005) 

 

- 200㎘ 미만 전통주(증류주는 100㎘미만)에 확대적용(2007)  

 

○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처리(2009) 

        

    

□□□□    생산동향생산동향생산동향생산동향    

    

- 전통주 내 비중 생산액 비중이 높은 순서는 약주, 증류식소주, 탁주 순임  

 

- 생산량 기준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는 막걸리, 약주, 증류식소주 순임 

 

  <전통주 연도별 출고량> 

(단위: ㎘) 

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



총 계 967 1,019 920 1,736 2,119 

막걸리 268 220 326 940 1,375 

약주 467 511 284 508 478 

청주 - - - - - 

과실주 - - - 7 - 

증류식 소주 164 195 197 200 198 

리큐르 60 78 67 63 57 

자료원: 국세청 통계연보(수입주류의 출고량은 제외) 

 

- 2012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전통주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2% 증가한 2,119㎘이며, 

그중 막걸리의 비중이 64.8%로 가장 높음 

 

- 최근 막걸리의 인기에 힘입어 주류 중 막걸리의 생산량 비중은 2009년을 기점으로 큰 

성장세에 있으며,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지고 있음 


